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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그린벨트 내 불법 비닐하우스 13건 적발
-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집중단속 -

- 구청 및 유관기관 등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해 지속적 대응 방침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11

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농업용 비

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와 남동대로 및 남동IC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주로 비닐

하우스를 가금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는 농업 목적이 아

닌 불법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또한, C씨는 축사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 흑염소 20여 마

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D씨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 적



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업

용 비닐하우스는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의 재배 및 원예를 위한 목적이 아닌 주거용,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건축물 등

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시 특사경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해 검찰

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할 것” 이라고 강

조하며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단속 및 수사

를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아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

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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